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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안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소 E-mail

인천본부세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별관 1층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본관 1층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3층 ptfta@korea.kr

주요 업무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해외 관세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운영

FTA 활용 지원

YES FTA 전문교육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공익관세사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수출입물류 지원센터 운영

서울본부세관

(02) 510-1371~1384

광주본부세관

(062) 975-8192~8197

인천본부세관

(032) 452-3631~3634
(032) 452-3639~3644

평택직할세관

(031) 8054-7031~7034

대구본부세관

(053) 230-5181~5185

부산본부세관

(051) 620-6951~6957

1 해외 관세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2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운영

1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공익관세사

2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5 수출입물류 지원센터 운영

1 YES FTA 전문교육

2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4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FTA 활용 지원

수
출
입
기
업
지
원

수출입
기업지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업무 소개

FTA 포털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관세행정 도우미

신청 문의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02-2107-2529~2534)

지원 대상

‌�세관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지원 대상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 내용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5  수출입물류 지원센터 운영

지원 비용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 하차료, 적· 출입료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

지원 절차

지원 사례

‌�국내 T사의 중국 현지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필리핀 공장을 통한 원부자재 긴급 

조달 시 검사 생략 등 최우선 수입통관 처리로 완성품 생산 셧다운 위험 해소

신청 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필요 서류 

피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수출계약서, 수출물품 선적 예약을 요청하였으나 선복과 컨테이너 부족 등 

으로 선적이 보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E-mail 등

필요 서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1

수출입기업의

부담완화(세정지원)

3

통관애로

해소

2  관세 납기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당일 관세환급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

(방문, 우편, E-mail 등)

1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업체 여부

확인

2

신속통관 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은 

피해 여부 확인 후 

즉시 시행

3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 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 후 시행

4



1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공익관세사

 지원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2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지원 목적 

  •  ‌�지역 특화산업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

FTA 활용 지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안내

Import and Export 

수출입기업 지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안내

Import and Export 

 교육 기간 : 매월(4월 ∼ 11월)                교육 비용 : 전액 무료

 교육 과정 : 3개 과정 13개 세부과정

과정 세부과정명

집합과정
FTA 첫걸음(기본), FTA 활용(심화),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

온라인과정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C/O 작성하기, 

HS 통칙 이해하기, FTA-PASS 사용하기

수요자맞춤형과정 1:1 수출컨설팅, 공급망관리

 교육 문의

  • ‌�집합 ·온라인과정(1544-5702),

       수요자맞춤형과정(070-4060-7535 / 070-7727-2415)

 교육 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https://www.yesftaedu.or.kr)

교육 목적

중소 수출기업이 FTA 활용 역량과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FTA 전문인력 양성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음을 세관이 인증하는 제도

인증 신청/접수 세관 심사 인증서 교부 사후 관리 연장 인증

UNI-PASS 또는

종이서류

인증요건 심사

(필요 시 현지확인)

인증요건

유지여부 확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20일 이내

인증요건 미충족 시

보정요구 또는 반려

  신청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YES FTA 전문교육1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4

▶ 화장품           ▶ 생활용품
▶ 식품·의약품   ▶ 가전제품
▶ 기계류

     인천

     평택

   광주

     서울

     대구

     부산

▶ 2차전지    ▶ ‌�자동차
▶ 바이오      ▶ 한류상품(K뷰티 등)

▶ 농수산식품   ▶ 소재부품
▶ 화장품

▶ 식품      ▶ 섬유류
▶ 의료·전자기기

▶ 스마트해양      ▶ 스마트기계
▶ 미래수송기기   ▶ 라이프케어 
▶ 나노융합          ▶ 스마트부품  

▶ 미래차      ▶ 의료·바이오   
▶ 물산업

주요 권역별
특화산업
지정 현황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사후관리 지원기업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처리 절차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신청하기
(관세청 FTA 포털內 위치) 

전화·이메일 상담

신청 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3

EU-베트남 FTA 활용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 적용 사례

한 - EU FTA
(원산지 기준 · 증명방식 충족)

의류 생산자
(베트남)

누적 적용

의류 수입자
(EU)

관세특혜 부여

직물 수출자
(한국)

(원단) (의류)

EU - 베트남 FTA

 세관발급 절차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FTA 원산지증명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후 로그인

1

승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5
세관담당자 심사

(근무일 3일 이내)

4

한-인도 CEPA 

양허품목인 복사지가

인도 관세법에 누락

관세 0%임에도

10% 부과되어

관세청에 도움 요청

지원팀을 파견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법 개정 건의

연간 2억원

관세 절감 및 

인도 수출물량 증가

인
도

1  해외 관세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관세관 파견국 : 8개국 13개 주요 도시

  • ‌�관세관 미파견 국가는 순회 관세관, 현지 지원팀을 파견하거나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개최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품목분류 해결 사례

2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운영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안내

Import and Export 

 신고 방법 ※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실 경우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우편·방문 전화·팩스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內 위치)

신고하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

전화 상담: (042) 714-7539 

‌�팩스 접수: (042) 936-3528

EU

LA 워싱턴
일본

북경

대련

베트남

홍콩

청도상해

태국인도 인도네시아

철강 쿼터 물량이

신청되지 않아

관세 25% 부과 위기

워싱턴 관세관이

미국 관세청(CBP)에

원인 조사 요청

쿼터량이 

중복 계산되는

시스템 오류 발견

쿼터 물량 확보로

우리 철강기업의

130억원 관세 절감

미 
국

국내 스마트워치

제조·수출기업은

세계 179개국에서

무관세 혜택

관세청은

WCO(세계관세기구)에

무선통신기기(0%)로

이의 제기 및 수용

인도·태국·터키 등은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규정해

4∼10% 관세 부과

 C/O 발급 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수출자가 직접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

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원산지증명서(C/O)란?

수출물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재배·사육·

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사업 목적

FTA 활용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2

 지원 내용

  • ‌�‌�관세청에서 위촉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모의 검증 제공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기업 부담)

신청 시기

- (1차) 3월

- (2차) 7월

       신청 자격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신청 방법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공고문 참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